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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대비하여 2018. 1. 23.(화) 관내 3개 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영덕지청은 2017. 12. 12.(화)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

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1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중점 단속대상 범죄의 선정 및 엄정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

사범 근절에 대한 기관 간 정보와 노력을 결집하고자, 관내 선관위,

경찰서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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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개요

일시, 장소 : 2018. 1. 23.(화) 11:30 ~ 13:00 영덕지청 2층 소회의실

참석자(총 14명)

- 검 찰(2명) :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선거범죄전담반

- 선관위(7명) : 영덕·울진·영양 선관위 각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

- 경 찰(5명) : 영덕·울진·영양 경찰서 각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 등

3 회의 내용  

중점 단속대상 범죄 집중 단속 예정

-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개 유형의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방안 논의

중점 단속대상 범죄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의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특정 후보 지지

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거짓말선거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묻지마 식 폭로 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가짜뉴스), 흠집내기 식 근거 없는 상대 후보 고소·고발 등

▸공무원 선거개입 :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특정후보지지·선전행위 등

▸여론조작 : 성별·연령 거짓응답 유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행위,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부정 경선운동 : 경선과정에서의 매수행위, 당원 등 경선선거인단 대상의

불법 선거운동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선거사범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주요 사건에 있어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조기에 중요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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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영덕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관위,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추고, 중요 정보를

수시 공유하는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사범에 효율적

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체

감시 및 정화 노력을 통해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


